
대학생 여러분, 
소비자피해 이렇게 해결하세요!

피해예방체크리스트

계약은 신중하게, 불필요한 사은품은 거절하고 판매자 정보를 알아두세요.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계약한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합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계약은 이루어질 수 있어”

 방문판매

• 강의실이나 캠퍼스에서 “100%자격증 취득, 특별할인, 무료” 등을 언급하며 충동구매 유도

• 학교·교수추천, 장학혜택을 사칭하여 교재구입이나 강의등록을 권유

• 포장 훼손, 고의로 청약철회기간을 지연시켜 교묘히 환불 방해

100% 무료
할인

불법으로 의심되면 가입을 거부하세요.

상품을 구입했는데 환불을 하고 싶다면 사용하거나 훼손하지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단기간 고수익 일자리는 의심해봐야”

 다단계판매

• 다단계 판매원들이 취업·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친구들을 유인

• 합숙소, 찜질방 등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도록 강요

•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대출 강요

• 포장 훼손 등을 이유로 교묘히 환불 방해

※ 부모동의 없이 체결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꿀 
TIP!

 청약철회기간

청약철회나 계약을 해지할 때는 우체국이 

보증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판매·다단계판매는 계약일 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자상거래·할부거래는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

불법방문판매업자로 의심되면 사업자정보를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불법다단계업체인지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한 남자가 강의실에서 학습교재를 홍보하는 거예요. 방문판매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학교 관계자로 생각했는데, 설명이 끝난 후 작성한 신청서를 보니  

방문판매원의 성명, 연락처 등 중요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Q

방문판매원의 성명 등 정보 미제공사례1

A 방문판매원의 정보가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방문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밝혀야 합니다. 

또, 방문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방문판매업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포장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사례2

캠퍼스에서 판매원이 인터넷강의를 신청하면 교재를 무료 제공한다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다음날 저에게는 불필요한 강의인 것 같아서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교재 포장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Q

A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단순 포장 훼손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은 계약한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공받은 제품이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 될 수 있으니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유인사례3

다단계 회사 팀장이 많은 돈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면서 저에게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입하라고 권유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Q

A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에 가입해서는 안됩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에 가입하고 무리하게  

투자(사재기 등) 할 경우, 고수익은커녕 투자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